
Ⅲ. 교과과정 적용 원칙

A. 교과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현행 교과과정을 적용하며 다음에 따른다.

 가. 필수과목 중 미이수한 과목 또는 미취득한(F) 과목이 학년이나 학기가 변경되어 개

설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교과목명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대치과목 

이수) 다만, 미이수한 과목 또는 미취득한(F) 필수과목이 폐지되거나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교원자격과 관련한 교직과목과 

기본이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필수가 선택으로 변경된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 하였을 경우 졸업에는 문제가 

없으나 F가 지워지는 것은 아님(F를 지우기 위해서는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나. 필수과목이 추가되거나(선택이 필수로 된 과목 포함) 학점 수가 달라진 과목은 이

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교원자격과 관련한 교직과목과 기본이수과목은 반드시 이

수하여야 한다. 

 다. '산업현장실습, 취업캠프<Ⅰ~Ⅲ>', ‘기업실무<Ⅰ,Ⅱ,Ⅲ>, 산업인턴십<Ⅰ~Ⅴ>’ 교

과목은 반드시 취업지원처(취업지원팀)의 확인을 받은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수강신청 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2015.01.15 개정)

 

B.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전공, 교양, 교직과목은 반드시 대치과목을 확인하

여야 한다.

C. 대치과목: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한 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 대치과목을 전산 입력하여 수강신청 시 재수강이 아니면 입력을 할 수 없도록 지원하고 있

으나, 완전하지 않으므로 꼭 대치과목을 확인하기 바람



Ⅳ. 부전공과정 이수 안내

1. 이수 범위 및 허용 인원

 가. 부전공은 부전공 필수과목을 지정한 학과를 대상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 학과의 교

육 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 및 교직이수예정자의 교원자격 관련 부전공은 폐지됨.

 나. 부전공은 소정기간에 신청(매 학기말)하여 이수 허가를 받아 2학년 1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

다.(2015.01.15 개정)

2. 이수 학점

 가. 사범대학을 제외한 학과의 부전공은 해당 학과에서 지정하는 필수과목을 포함 하여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나.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이 전공과 부전공 각 교과영역에 공히 해당될 때는 이를 중복하여 인

정한다. 단, 취득학점의 합계는 전공영역으로 산출한다.

 다. 부전공 이수도중 사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 취소신청서를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라. 부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제1전공을 모두 충족 시 졸업이 된다. 다만, 마지막학

기 성적 확정 후 일정 기간에 본인이 졸업연기원을 제출할 경우 졸업이 연기된다.

3. 이수 신청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기간  매 학기말

신청장소 학과사무실

대 상 자 재학생

구비서류 부전공(이수, 변경, 포기)신청서 *학과사무실 비치


